
수도권ᆞ비수도권 및 이전 지역인재 구분 기준
(2022.03.25. 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

∎ (구분 원칙)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등을 기준으로 대학교 혹은 고등
학교 소재지(행정구역)에 따라 ‘수도권/비수도권/이전’ 지역인재로 분류

∎ (주요 내용) 지리적으로 이전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에 포함되나, 지방인재 
육성의 관점에서 이전 지역인재는 최종졸업(예정)학교 기준으로, 비수도권 
지역인재는 대학교 졸업(예정)·중퇴자 및 재학·휴학 중인 자를 포함하여 판단

  * (예) 경남소재 고교 졸업,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(미졸업(예정)) : 수도권○, 비수도권X, 이전○
       경남소재 고교 졸업, 서울소재 대학교 졸업(예정) : 수도권○, 비수도권X, 이전X  

∎ (관련 근거)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혁신도시 조성 
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,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

□ 지역인재 인정 요건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

구 분 주요 내용

선
택

수도권

1. 대학교 졸업(예정)자 혹은 대학교 재학·휴학생, 중퇴자인 경우
  : ‘대학교*(학사)’ 소재지는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, 해외)

  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 각 호에 따른 학교(본교) 및 지방
캠퍼스(이원화캠퍼스), 동법 제24조(분교)에 따른 분교 등 포함

2.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 : 최종학교 소재지는 수도권 지역

비수도권

1. 대학교 졸업(예정)자 혹은 대학교 재학·휴학생, 중퇴자인 경우
  : ‘대학교*(학사)’ 소재지는 비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, 해외 이외)

  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 각 호에 따른 학교(본교) 및 지방
캠퍼스(이원화캠퍼스), 동법 제24조(분교)에 따른 분교 등 포함

    (경찰대, 각종 사관학교, 평생교육시설, 외국대학의 분교 등 제외)

2.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 : 최종학교 소재지는 비수도권 지역

이 전
(해당 여부)

1. 최종 졸업(예정)학교*(대학원 제외)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
소재(부산광역시 제외)

  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 각 호에 따른 학교(본교) 및 지방
캠퍼스(이원화캠퍼스), 동법 제24조(분교)에 따른 분교, 「초·중등  
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2. 특별법으로 설치된 학교(경찰대, 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
제3사관학교), 평생교육시설, 외국학교의 분교 등 제외

  * 기타 사항 등은 채용대행사 혹은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


